
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7의3] <개정 2025. 10. 1.>

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(제30조 관련)

1. 공통기준: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

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

가. 이송ㆍ투입시설 또는 장비

나. 보관시설 하루에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10일분 이

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

설일 것

다. 계량시설 파쇄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0톤 이상 계량할 수 있을

것

2. 폐자동차재활용업

가. 파쇄재활용업: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

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

1) 파쇄시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

가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

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.

다만,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

의 경우는 제외한다.

나)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

잔여부분을 25센티미터 이하의 파쇄잔재물로 파쇄

할 수 있을 것

2) 선별시설 철금속과 비철금속을 선별할 수 있을 것

3) 투입장비

나. 파쇄잔재물재활용업: 1)의 선별시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, 2)부터 4)까

지의 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

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

1) 선별시설 금속조각, 토사 등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을 것

2) 에너지회수시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

가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

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.

다만,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

의 경우는 제외한다.



나)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을 충족하

는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소각시설일 것

3) 유류제조시설 「폐기물관리법」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

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(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

활용하는 경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한정한다)을 충

족할 것

4) 기타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파쇄잔

재물을 재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「폐기물관

리법」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활용 방

안 및 기술을 활용한 시설일 것

3. 폐가스류처리업: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

있을 것

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

가. 처분시설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

1) 처분시설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

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. 다만, 같

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

제외한다.

2)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

3) 수집ㆍ운반차량

나. 재활용시설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

1) 재활용시설

2)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

3) 검사설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

물질의 종류 및 품질을 분석할 수 있을 것

가)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

하는 한국산업표준(KS I 3004)의 시험방법

나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8조의3에 따른 고압

가스의 품질검사 방법

4) 수집ㆍ운반차량

비고



1.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차기간은 3년

이상이어야 하고,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.

2.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

3) 및 나목4)의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.


